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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모기지 상환 불이행, 개인파산 신청,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상승, 월세 체불, 강제 퇴거 등 심각한 주택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주택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호주 정부의 긴급 정책 및 제도를 소개하고 리뷰하였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 

가구의 주거비용부담(HAS: Housing Affordability Stress)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호주 연방

(federal), 주(state) 및 지방(local) 정부가 시행한 주요 주택 및 경제 정책 개입과 주거 안정화 조치의 효용성에

대해 논의한다. 실제 실행된 긴급 조치 및 해당 조치의 목표, 그리고 이 조치들이 적용된 기간의 실효성을 살펴본

다. 또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에 대해 논의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 정책 대응을 연구한 

최근 논문의 결과를 논의한다.

1. 들어가며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호주에서는 공공보건 비상사

태와 심각한 경제 침체의 ‘이중 재앙(dual calamity)’이 발생했다(Pawson et al., 2021). 호주에서

는 고용 및 근로시간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그 결과 국가 경제 생산이 크게 하락하고 예산 적

자가 대폭 증가했다(Phillips et al., 2020). 이는 호주인의 주거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호주는 총가구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에 달하는데, 스위스 다

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가구당 평균 주택담보대출은 35만 호주달러(약 3억 

2000만 원)에 달한다(ABC, 2019).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정부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 과제

로 부각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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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초기 전 세계적으로 국경이 폐쇄되는 가운데 호주에서는 주거비용부담(HAS: Housing 

Affordability Stress) 증가, 세입자 강제 퇴거, 노숙인 급증 가능성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Pawson et al., 2021). 따라서 호주 정부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에 자국민의 주거 안

정을 위한 다양하고 즉각적인 주택 및 경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

였다. 

2. 호주 주택 시스템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호주에서는 주거 안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평등이 악화되었다. 호주는 소득 불균형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에 비해 심하지는 않지만, 높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평등이 주요 사회

문제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주거 불평등의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주택 가격으로 저소득층의 주택구매력(housing 

affordability) 하락이다. 코어로직(CoreLogic)의 최신 보고서(2021년 5월)에 따르면 2021년 4월 시

드니의 주택 가치 중위값은 114만 달러로 한 주간 최대 상승률 2.4%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

다. 이는 주택 가격이 32년 만에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인 기록이다. 2021년 1분기 시드니의 

주택 가격은 6.7% 상승했다. 

둘째, 기존 주거 불평등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었다. 코로나로 도심 내 사회주택 밀집 지역

과 도심 외각의 직주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 불평등 문제가 생겼다. Horne 등(2020)은 

주택은의 특성 및 위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취약가구의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고 물

리적인 매개체라며,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는 즉각적인 주택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셋째, 연소득의 40% 이상을 주택비용으로 지출하는 저소득 가구의 심각한 주거비용 부담

(임대료 및 모기지) 스트레스(SHAS: Severe Housing Affordability Stress)가 증가했다. Leishman 등

(2020)은 코로나 기간 주택 정책 개입이 없었다면 호주 내 주거비용부담(HAS)을 겪는 가구의 

수가 코로나 이전 2018년 기준선인 75만 7000명에서 133만 6000명으로 증가했을 것이고, 

주거비용부담 스트레스(SHAS) 상황에 처한 가구수는 2018년 기준선인 27만 명에서 72만 

1000명으로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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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코로나19 대응 연방, 주, 지방 정부 차원의 주요 주택·경제 정책

공급 측면 수요 측면

연방정부

(Federal)
∙ 홈빌더(HomeBuilder) 보조금 

∙ 고용보전수당(JobKeeper) 

∙ 구직촉진수당(JobSeeker)

∙ 일자리창출수당(JobMaker)

∙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

∙ 퇴직연금 접근권

∙ 모기지 납입 유예 프로그램

주정부(State)

(뉴사우스웨일스주

(NSW))

∙ 노숙인 비상숙소(Emergency 

Accommodation) 프로그램

∙ 사회 주택 정책 변경

∙ 저렴 주택 정책 변경

∙ 세입자 강제 퇴거 제한(‘유예’)

∙ 임대료 인상 제한

∙ 임대료 보조금

∙ 쇼핑·외식 쿠폰

지방정부(Local)

∙ 사업체 적응 지원을 위한 영세업자 

보조금(시드니(Sydney) 시의회 및 

파라마타(Parramatta) 시의회)

∙ 시의회 산책로를 야외 식사 

공간으로 무료 사용 

(캔터베리뱅크스타운(Canterbury-

Bankstown) 시의회)

∙ 긴급위기 구호 서비스(캔터베리뱅크스타운

(Canterbury-Bankstown) 시의회)

∙ 대안 서비스 제공 (캔터베리뱅크스타운

(Canterbury-Bankstown) 시의회)

∙ 시의회 세금에 대한 고충 구제

(노던비치(Northern Beaches) 협의회)

∙ 지역 업체 마케팅 캠페인(리버풀(Liverpool) 

시의회, 캔터베리뱅크스타운

(Canterbury-Bankstown) 시의회)

자료: 저자 작성.

이와 같은 우려스러운 예측에 직면하면서 호주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직접 제정하게 

되었다(Pawson et al., 2021).

3. 코로나19 기간 동안 호주의 주택 및 경제 정책 개입

이 논문의 이번 장에서는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해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 정부가 제정한 공급 측면 및 수요 측면의 주요 정책 개입과 보호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아래 <표 1>은 코로나19 가운데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요 정

책 개입과 보호 조치를 수집하여 수요 및 공급 측면의 정책으로 재분류한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표를 바탕으로 3.1장과 3.2장에서는 연방 및 주정부 정책 개입의 목적, 제안 기간 

및 최근 연구들에서 설명하는 해당 정책 개입의 효과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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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급 측면(Supply-Side) 정책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제정한 주요 공급 측면 정책에는 비상숙소

(EA: Emergency Accommodation) 제공, 사회주택(Social Housing) 및 저렴한 주택(Affodable Housing) 변경, 조건

을 충족하는 자가 거주자(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포함)에게 신규 주택 건축 및 기존 주택의 

대대적 개조를 위한 건축보조금 제공(홈빌더 보조금)이 포함된다. 

1) 비상숙소(EA: Emergency Accomodation)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몇 달 동안 호주의 주정부 및 연방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침

체의 결과로 강제 퇴거를 겪거나 노숙인이 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숙소 공급 정책을 

시행했다.

호주 정부의 ‘폭풍 속 쉼터–코로나19와 노숙인’ 보고서(Parliament, 2020)는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호주 정부는 상황 전개에 대응하여 자금 지원, 입법 및 정책 변경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치 중 다수는 노숙인이 될 위험에 처한 가구에 일시적인 재정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숙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기존의 사회보장급여 증액에 더해
1)
 비상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에는 다음 사항

이 포함된다(Parliament, 2020).

∙ 거리 노숙인들을 위한 임시 숙소 또는 영구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노숙인 서비스, 

호텔 숙박 시설 및 자선 단체에 자금 지원

∙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일부 지방정부)

∙ 세입자 주거지 강제 퇴거 제한

∙ 미납 임대료와 이와 관련된 부채 해결 및 협상 절차

∙ 임대료 인상 제한(일부 지역)

∙ 개인 임차인을 위한 보조금 및 재난 지원금(hardship payment)과 임대인의 지속적인 부동산 임

1) 이에 관해서는 이 논문의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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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대한 인센티브 

∙ 가구의 세금 및 공과금 비용을 낮추기 위한 구제와 일부의 경우 전기, 수도, 가스 공급 중

단 유예 조치 

Pawson 등(2021)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퀸즐랜드(Queensland), 사우스오

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빅토리아(Victoria) 주정부는 코로나19 보건 지침(예: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리 노숙인(또는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을 공공보건에 대한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인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정부들은 거

리 노숙인 및 거주지가 없는 이들을 위해 대규모 비상숙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

로 2020년 9월까지 최소 4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비상숙소 조치는 보통 단기적인 조치로 제안되었다.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리 노숙인들에 대한 비상숙소는 대부분 2020년 9월 30일에 종료되었다. Pawson 

등(2021)은 비상숙소가 거리 노숙인들에게 장기적인 숙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

해 의문을 제기했다.

Pawson 등(2021)에 따르면 2020년 9월 30일까지 6개월간 비상숙소를 떠난 8000명의 

과거 거리 노숙인 중 장기 거주지 임차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전체 3분의 1 미만인 32%에 불과

했다고 한다. 

Buckle 등(2020)은 또한 호주에서 단기임대(STR: Short-term rental) 숙소가 비상숙소로 제공되

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대신 팬데믹 기간 동안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

(특히 거리 노숙인들)에게는 주로 호텔(모텔) 숙박시설이 제공되었는데, 여기에는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아 격리된 생활시설 거주자들도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Pawson 등(2021)의 비상숙소 정책 평가에 따르면 

호주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주택 및 노숙인 긴급 조치를 통해 거리 노숙인들 사이에서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노

숙인 급증을 방지하는 데는 성공했다.

사회보장급여 확대와 함께 정부의 비상숙소 정책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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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정책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노숙인의 즉각적인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기 때문이다(Pawson, 2021).

2) 사회주택과 저렴한 주택(Social and Affordable Housing)

호주의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저소득층의 주택에 대한 소요를 지원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

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다. 여기에는 사회주택 및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이 포

함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주택은 특별히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고 호주 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주

정부와 연방정부는 기존의 사회주택을 업그레이드 및 개선하고 새로운 사회주택 공급 계획

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호주 연방정부, 2020). 호주 연방정부가 최빈곤층 대상의 사회주택 

공급에 대한 신규 자금을 직접 할당하지는 않았다(Mason et al., 2020).

Mason 등(2020)은 최빈곤층 대상 사회주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과거 경기 침체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회주택은 정부 경제 회복 플랫폼의 핵심 요소였다. 팬

데믹 상황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정부 대응의 형태를 크게 바꾸지는 않았다.

∙ 대부분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사회주택 성과를 위해 약 15억 7000만 달러의 예산이 

할당되었다.

∙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곧 실행 가능한’ 경제 부양책의 한 형태로 기존 사회주택 재고 유

지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신규 자금 그리고 신속한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 5개 주에서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자금 제공을 가속화하거나 약속했는데, 

이는 건설 분야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부의 경우 ‘주택 우선’ 모델을 뒷받침하기 

위해 임시 숙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Buckle 등(2020)은 주택 정책이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수요 측면의 보

조금(예: 적절한 소득 지원)과 공급 측면의 정책(예: 사회주택 및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의 장

기적 확대)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에 주거 안정과 주거 불평등 해소

가 호주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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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홈빌더 제도 신청건 (2021.04.09. 기준, 전체 신청건 121,3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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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reasury. (2021). ‘HomeBuilder’, Economic Response to the Coronavirus, accessed 9 May 2021, accessed from https://treasury.gov.au/

coronavirus/homebuilder

3) 홈빌더(HomeBuilder) 보조금

또 다른 공급 측면의 신규 보조금으로는 주택 건설을 장려하기 위한 한시적 지급금인 연방

정부의 ‘홈빌더(HomeBuilder) 제도’가 있다(Phillips et al., 2020). 이 제도는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거주자(최초 주택 구매자 포함)에게 신규 주택 건설, 기존 주택의 대대적 개조, 완공 전 

주택, 또는 신규 주택 구매를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Revenue NSW, 2021). 해당 

제도는 자격 기준이 엄격한데, 호주 시민(영주권자 또는 비자 소지자는 부적격)이면서 소득

이 두 가지 한도(개인의 경우 연간 12만 5000달러 미만, 커플의 경우 연간 20만 달러 미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호주 재무부는 2020년 6월 ‘홈빌더 팩트시트(HomeBuilder Factsheet)’를 통해 홈빌더 제도의 총

비용이 6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21년 4월 ‘홈빌더 팩트시트’에

서는 홈빌더 프로그램의 총비용이 최대 25억 달러에 달해 예상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 것으

로 예상되었다(Treasury, 2021). 아래 [그림 1]은 호주의 홈빌더 계획 이용 관련 예비 신청 

데이터를 보여 준다(2021년 4월까지). 홈빌더 보조금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주는 빅토리아

주(3만 5169건), 퀸즐랜드주(2만 6293건), 뉴사우스웨일스주(2만 3175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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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ne 등(2020)은 자체적인 연구 조사를 통해 일반 대중들이 홈빌더와 같은 주택 개선 

정책 이니셔티브의 결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발견했는데, 적격 기준으로 인해 많은 주택 소유

자들이 해당 계획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나. 수요 측면(Demand-Side) 정책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제정한 수요 측면의 주요 정책 개입에는 

고용보전수당제도(JobKeeper), 구직촉진수당제도(JobSeeker),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 영연방임대

료보조금(CRA), 퇴직연금에 대한 임시 접근권, 은행 모기지 납입 원활화 및 일자리 창출 고용 

크레디트 제도(JobMaker)가 있다. 

1) 고용보전수당(JobKeeper)

고용보전수당은 코로나19로 크게 타격을 받은 기업들을 위한 신규 보조금이다. 

Leishman 등(2020)에 따르면 고용보전수당 지급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피고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호주 정부가 도입한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이다. 

고용보전수당은 사업체 및 일자리 생존 지원, 고용 관계 유지, 소득 지원인 세 가지 주요 기

능을 가진다(Leishman et al., 2020). 이를 통해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해직하기보다 임금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고도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급격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

램 덕분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피고용인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일자리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고용보전수당제도는 2020년 3월 30일 시작되어 2021년 3월 28일 종료되었다. 매출이 전

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체(대기업, 대학, 공공기관 종사자 제외)를 대상으로 종업원당 

2주에 1500달러가 지원되었다. 호주 정부는 해당 제도를 두 번 연장했는데, 첫 번째 연장 기

간은 2020년 9월 28일부터 2021년 1월 3일, 두 번째 연장 기간은 2021년 1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였다.

고용보전수당제도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을 이겨 낼 

수 있도록 해 주고 피고용인들이 고용 관계 및 소득을 유지하여 주거비용부담(HAS)을 크게 줄

일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 개입이었다. Phillip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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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은 고용보전수당이 정부 재정지출 측면에서 정부가 시행했던 비상 조치 가운데 상대

적으로 중요성이 큰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Mason 등(2020)은 고용보전수당제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직접적인 주택 시스템 지원과 함께… 고용보전수당 신설과 같은 정부 개입은 많은 호주인

들이 경험한 임금소득 급감의 연쇄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고용보전수당은] 수

정된 700억 달러의 비용을 약 660만 명의 호주인에게 지급하였고… [그리고] 대규모로 신속

하게 제정되어 근로소득 감소가 가구에 미치는 매우 분명한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

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고용보전수당이] 적절하고 선별적이었으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Leishman 등(2020)은 지원이 필요한 모든 피고용인이 고용보전수당의 자격 조건

을 충족한 것은 아니었음을 지적한다.

고용보전수당 자격 조건은 피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근무하는 사업체의 특성에 달려 있다. 

정부 기관(교육 부문 포함)에서 근무하는 피고용인 및 현재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지 12개월

이 지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보전수당 자격 조건에서 제외된 주요 두 그룹이었다. 

또한 연간 총매출액 조건(10억 달러 또는 그 이하) 및 코로나19로 인한 예상 매출액 감소율 

30% 또는 그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피고용인이어야 한다. 

호주에서 고용보전수당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데 이는 코로

나로 영향을 받은 가구의 회복 및 유급 고용 재진입을 위한 고용 생존 기간을 연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2) 구직촉진수당(JobSeeker)

호주 서비스청(Services Australia, 2021)은 구직촉진수당을 22세에서 연금 수령 연령 사

이의 구직자, 그리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반적인 근로나 학업이 불가한 사람들에 대

한 재정 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2020년 3월 종료된 ‘실업수당

(Newstart Allowance)’을 대체한 것이다(Services Australia, 2021). 구직촉진수당은 자산 조사를 

통해 지급되며 지급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구직촉진수당에 더해 2021년 3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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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 2주마다 150달러를 지급하는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Coronavirus Supplement)’이 추가되었

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목적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기한이 없으며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 전역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 제도다. Pawson 등(2021)은 2 분기(2020년 6월)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주에서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주민들의 수가 시드니(Sydney) 도심에서는 190%, 도심 근교 지역에서는 

147% 증가한 반면, 시드니 외곽에서는 97%, 울런공(Wollongong)시에서는 70%, 뉴사우스웨일

스 나머지 지역에서는 5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구직촉진수당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직한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주

거 안정 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수당을 지급받은 수혜자들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제공되지 않

았던 재정 회복력 구축의 기회를 얻었다(Horne et al., 2020). 다른 정부 개입 정책과 함께 

Leishman 등(2020)은 구직촉진수당이 주택비용 부담(예: 임대료 및 모기지 상환)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발견했다.

3)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은 영연방 정부가 2020년 3월 22일 발표한 것으로 구직촉진수당

을 일시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은 초기에는 2주당 550달러였는데, 이

로 인해 대부분의 구직촉진수당 수혜자들이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두 배로 늘어났다

(Pawson et al., 2021).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은 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 

지원 지급액을 크게 확대시켰다(Leishman et al., 2020).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250달러로 삭감되었으며, 2021년 1

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주당 150달러로 추가 삭감되었다(Pawson et al., 2021). 

Pawson 등(2021)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 목적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한다. 코로

나바이러스 보조금 자격 조건이 공공보건 위기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로 제한되기보다는 다

수의 지정된 프로그램 수령자 전체에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은 주거비용부담(HAS) 완화에는 분명히 성공적이었다. Pawson 등

(2021)은 긴급 소득 지원이 팬데믹으로 인한 주거비용부담 스트레스 증가를 성공적으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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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수 있었으며, 그 덕분에 팬데믹 초기에 주거비용부담(HAS)을 겪은 가구수가 76%가 아

닌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보고 있다. Phillips 등(2020)은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코로나 

보조금과 구직촉진수당 모두 소득 분배 및 주거 불평등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

했다. 예를 들어 Buckle 등(2020)은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의 활용이 증가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 영연방 임대료 지원금(CRA: Commonwealth Rent Assistance)

영연방 임대료 지원금(CRA)은 민간 임대 시장 주택 및 공동체 주택을 임대하고(Service 

Australia, 2021) 특정 사회 보장 수당(대부분의 경우 고용촉진수당, 장애 지원 연금 또는 노

령연금)을 수령하여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 보조금이다. 

이전부터 존재했던 영연방 임대료 지원금(CRA)은 팬데믹에 대한 직접적인 긴급 정책 대응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여 고용촉총진수당에 적격하게 된 민간 세입자들에게도 

영연방 임대료 지원금(CRA) 자격 조건을 부여했다. 영연방 임대료 지원금(CRA)은 주거비용부담

(HAS)을 경험하는 많은 호주인에게 도움이 되지만, 가장 취약한 세입자에게 불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Buckle 등(2020)은 코로나19 팬데믹 이

전에도 영연방 임대료 지원금(CRA)이 임대료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호주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2019) 역시 영연방 임대료 지원금(CRA)

의 최대 지급액이 물가상승률을 넘어선 임대료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취약계층 세입자에게 

추가적인 압박을 주었음을 보여 주었다. 결과적으로 여러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인 비공식적 형태의 숙박 또는 주거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

게 되었다.

Pawson 등(2021)은 비상숙소(EA)에서 생활한 후 성공적으로 장기 주택 거주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소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호주의 부족한 사회주택 및 불충분한 임

대료 지원에 기인한 주거 지원 제공 부족과 제도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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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연금 저축 접근권

2020년 3월 호주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

정적 악영향을 받은 시민 및 영주권자가 2020년 7월 1일까지 최대 1만 달러, 2020년 7월 1

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최대 1만 달러의 연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Australian Taxation Office(ATO), 2021).

또한 Pawson 등(2021)은 다음과 같이 해당 정책을 설명한다.

호주 정부가 2020년 3월 제정한 [주목할 만한] 정책 혁신 중 하나는 2019~20년 및 

2020~21년 과세 연도에 최대 (총) 2만 달러의 연금 저축을 인출(‘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이다.

코로나19 연금 조기 지급 보고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시작된 2020년 4월 20일부터 프로그

램이 종료된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자 수 관련 통계를 보여 준다(Australian 

Taxation Office(ATO), 2021).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조기 지급을 위해 478만 건의 신청

이 접수되었고, 이 중 455만 건의 신청이 승인되어 결과적으로 378억 달러의 연금이 지급되

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추가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Oswald 등(2020)은 이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면서 일부 금융 평론가들이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장기적인 소득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음을 지적했다.

6) 모기지 납입 유예 프로그램

앞서 언급한 소득 지원 제도 외에도 ‘상환 지연’ 또는 ‘납입 유예’라고도 알려진 모기지 상

환 유예 덕분에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갑작스러운 소득 손실 또는 주거 불안정의 잠재

적 스트레스 요인이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 있었다. Oswald 등(2020)은 모기지 납입 일시 중

지와 같은 선택안을 도입한 것은 은행들이었고, 이는 공식적인 정부 지원 패키지 이외의 것

으로 간주되며 갑작스런 소득 제한으로 모기지 납입이 불가한 주택 소유자의 수를 줄이는 것

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한다. 주택 가격 부담 능력과 관련하여 주택 소유자보다 임차인들이 팬

데믹으로 인해 훨씬 더 큰 타격을 입는 경향이 있다. 전국적으로 2020년 3월에서 6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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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소득은 5% 감소한 반면 주택 모기지 보유자의 소득은 0.2% 감소했다(Pawson et 

al., 2021). 이처럼 임대 시장에서 주거 불안 요인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임대인 및 이들의 모

기지 상환 능력에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 모기지 납입 연기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주거비용

부담(HAS) 완화에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Horne 등(2020)은 모기지 지원 대책의 경

우 세입자, 임대인 및 은행 간의 관계 등 해당 대책으로 인해 드러난 ‘소프트 파워(Soft Power)’ 

관계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일자리 창출 계획(JobMaker)

Australian Taxation Office(2021)는 ‘일자리 창출 고용 크레디트 제도(JobMaker)’를 

16~35세의 젊은 구직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라고 설명한다. 적격 

고용주는 2020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0월 6일까지 추가적으로 고용한 각각의 적격 피고

용인에 대해 해당 고용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 고용 크레디트는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경제 회복 계획’의 일환이다. 

Treasury(2020)는 ‘2020~21년 예산(Budget 2020~21)’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본예산은 호주인에게 추가적인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고용 크레디

트 계획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정부의 코로나19 경제 회복 계획을 실행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패키지에 따라 250억 달러의 추가 임시 및 선별 지원을, 그리고 고

용 창출 고용 크레디트 계획에 따라 740억 달러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팬데믹 발생 이후 정

부의 대응 및 회복 지원은 5070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접적인 경제 지

원이다.

일자리 창출 고용 크레디트 계획은 최근 제정되었기 때문에 5년간 시행되는 해당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4. 나가며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호주 정부의 주요 정책 대응, 특히 주거비용부담



기획 55

(HAS) 및 주거비용부담 스트레스(SHAS) 등 주거 안정을 위해 설계된 정책을 검토하였다. 또한 

호주의 경제 정책 대응을 다루는 최근 문헌 자료를 고찰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호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경제, 복지, 주택 시장에 상

당한 영향을 미쳤다. 연방, 주, 지방 정부가 시행한 비상 조치들은 ‘위기 상황에서의 정책 결

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Pawson et al., 2021). 이 조치들은 시행 당시에는 효과가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지만 갑작스런 소득 손실 및 주택 불안의 잠재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주거비용부담(HAS)을 완화하는 데 확실히 효과적이었다.

고용보전수당, 구직촉진수당 및 그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 영연방 임대료 지원금

(CRA), 모기지 납입 유예 프로그램 등 안정된 주택을 보장하기 위해 호주 정부가 시행한 정책

들은 단기적으로 주거비용부담(HAS)를 완화했다. 이는 앞으로 몇 년간 호주가 코로나19 팬데

믹에서 회복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정책 개입

이 없었다면 주거비용부담(HAS)를 경험하는 호주의 가구수는 크게 증가했을 것이다. 심각한 

주거비용부담 스트레스(SHAS) 상황에 처한 빈곤층 가구는 팬데믹 기간 동안 기존의 주거 불평

등이 악화되었을 것이다.

팬데믹 초기 단계에는 소득 지원과 일자리 보호 등 경제정책이 우선시된다. 그렇다 보니 

주거 안정화에 가장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주택시장과 취약계층에 대한 개입을 면밀히 고

려하지 않게 된 것과 이에 대한 정책 분석이 미흡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Leishman et al., 

2020). 실제 정부의 주택 정책 중 대부분은 긴급 조치였으며, 한시적으로 제안된 제한적 정

책이었다. 홈빌더, 노숙인 비상숙소, 모기지 상환 유예, 임대 보조금 인상 등 대부분이 시한

부 정책으로 현재 만료되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JobMaker) 계획과 구직촉진수당(JobSeeker) 같

은 경제 회복 정책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노동 시장과 주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호주 정부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책 중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효과가 높은 것들이 있었

다. 전반적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공급 및 수요 측면의 정책 개입 모두 대상이 되는 

개인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고려할 때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노동 시장과 주택 

시스템의 포괄 지원이 잘 이루어졌다. 주거비용부담(HAS) 및 주거비용부담 스트레스(SHAS) 경

험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 정책은 효과적이며, 노숙인의 급격한 증가를 성공적으로 방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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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코로나19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과 이것

이 호주 전역의 다양한 주택 하위 시장(housing submarket)에 나타나는 유형별 가구의 주거 복지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